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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6. 2.

 달서  구청 장

(  총  무 )과

 제출년  월 일

 제  출 자

1 제안이유

C  공무끈이  공무로  국내 ·  외  출장시  업무를  원활히  수행할  수 .  잇 도록 7i 긁 위하여

 개정된  국내여비규정에  부합되게 하고

0  현행  조례운영상  나타나는  미비점을 , 개선  보완하기 .위함

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긍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( )안

의안
96-4

번호



(3f44  트 - SffT) 똔 19

2. 관련근거

0 [ 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14857 ('95.12.29)1제 호

3,  주요골자 '

0  국내여비규정과 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코례에서  이중으로  규정되어 친는

 여비의 , 종류  여비의 , 정액 , 현장지도여비 , 이전비 '  근무지래출장의 '현지교통지의

 핫목을  동조례에서 삭제하고

C  동  조례에서  포괄적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준용규정을  국내여비규정준용과 국외여비

 규정의  준용으로  븐리하드로써  준응의  근거를  명확하게 하였온

4. ( ) 개정조례 안 : Bl로붙빔

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 다음과  팥이 . 개정한다

 대구광역시  달서구지 방공무원여비조례

게1코「f-적)  이  조례는  지방공무원이  공무로  국내  또는  국외뗘핼을  할  메에 ),1급하는

 여빈에  관한  사항물  규정한을  콕건므로 한파

2 (  제 조 상시출장공무원의  여띠 )  ①상◎출장을  요타는  공무원에  대차여근  볘산우 범위◎

011  서 J.1  상 출장여비 (r13'S " "  월액여비 라 )  한다 를  일괄  지급할  순 .있◎

1  ◎제 한의  경우에  출장일수가  월 t5  일이살인  때에는  월책여비  전액을  기급하고 출

 갛일수가  월 IS·  길미만인  재에는  월익여비를 15  로  나눈  금액에  출강일수를  곱하여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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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( 44  뚠 티 - 33SHi)

 정한  금액을 . 지급한다  이  경우에  출장일수는  관할구역외에  출장한  일수와  본 업무외

 의  용무로  출장한  일순는  통산하지 아니한다

 ③월액여비의 , 지급대상  월  지급한도액등  기타  필요한  사항에  관하여는  구청장이 딱

 로 . 정한다

3 (  제 조 국내여비규정의 ) 준용  지방공무원의  국내여비  지급에  관하여  이  조례에  절한 것

 을  제외하고는  국내여비규정을 , 준용하되  국내여비규정을  준용함에  있어서는  다음 각

 호에 . 의한다

1. 8 1  게 조제 항 · 3  제 할  밑 :5 3  게 즈체 찰 .4i  단 중 "』÷속찬판"은  ◎각 " f. 구펀◎‥‥‥ 톤

. 다

2. 8 3  제 조제 항중 "  재정경제원장관  및  총무처장관과 " 협의하여  및 제15조제』◎ 판써

 중 "  총무처장관과 "  협의하여 는  없는  겄으로 . 본다

3. 17 1  제 조제 항  단서중 "  관응차량관리규정 4 "  제 조 는 "71 · ÷H방 자치단체관용파랸관피 칙

3 " , 제 조 로 "  동규정 E) "  제 조 는 "  동규칙 7il17 "  코 로 븐다

4. ( 11 1  별표 제 호의  해당공무원란 2  중 " ·)ii T#'14"연구직및지도직공무픽의임◎◎ 관한 ◎

" " ,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밈용등에관한규정 으로  동표 3  제 호좌 ,)ii ·':-남곱 ◎란

1  중 " "  전문직공무원규정 은 "71 " , 방전문직공무원규정 으로  동표 '!41·t  포기 해당공◎

 익란중 " "  공무원보수규정 은 " "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. 덜다

4 (  제 조 국외여비규정의 ) 준용  지방공무원의  국외여비  기급에  관하쳔는 ai·!lul 국 i'; f-전

, 준용하되  국외여비규정을  준응함에  있어서는  다끔  각호에 . 의한다

1. 8 1  제 조제 항의 " "  소속장관 은 " "  구청장 으로 . 본다

2. 9 2  게 조제 항의  규정은  준용하지 . 아니한다

3. 21  제 조  및 25 4  제 조제 항중 " "  소속장관 은  각각 " "  구청장 으로 . 본다

4. 24 1  제 조제 항  단서중 "  국가공무원법 71 2 "  게 코제 핫 은  지방공◎릭법 53 4fi3f_:·.3.게 고

 로 .본단

 부칙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, 시행하되 1996  년 1  월 1  일부터 . 적용한다


